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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의 등장으로 다양한 ICT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하
는 개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폭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5G의 고속성, 저지연성, 대용량의 특징과 더불어 네트워크 슬
라이싱이라는 논리적 네트워크 층 분리는 복합적인 서비스 니즈를 충족하
게 되었다.

○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와 망 
중립성 규제의 충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망 중
립성 규제와 5G의 기술적 특성의 개념을 설명하여, 5G와 망 중립성의 충
돌 이슈에 대한 배경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해 서비스의 차별화, 품질보장이 가능해지
기 때문에 특수서비스 확대가 예상된다. 문제는 특수서비스는 망 중립성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ISP들이 망 중립성 규제 회피 또는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망 중립성 규제가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5G와 망 중립성 규제 간 충돌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5G와 망 중립성 규제의 공존 여부를 설명하
였다.

○ EU와 US의 망 중립성 규제안을 소개하며,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트래픽 
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였다. 

○ 본 문서는 5G와 망 중립성 규제의 공존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국내의 규제 사항과 ISP가 준수해야 할 항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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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의미

∙ 망 중립성이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콘텐
츠의 내용과 유형, 단말기, 이용자와 관계없이 차별·차단하지 않고, 트래픽을 동등
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선송신된 패킷이 선처리되고, 후송신된 패
킷이 후처리되는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과 이용자가 송신할 패킷의 통제권
을 가지는 단대단(End-to-End)원칙을 전제로 한 용어이다.

∙ 망 중립성은 ISP의 네트워크 관리행위를 제한하고 최종이용자와 콘텐츠제공사업
자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며, 망 중립성은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에 적용하
는데 이는 품질보장을 하는 인터넷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망 중립성 규제의 의미

∙ 망 중립성 규제는 네트워크를 보유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네트워크 망에 개입하여 
이용자 트래픽을 차단, 조절, 유상으로 선입선출의 임의적인 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 반면,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품질이 요구되는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서비스
(Specialized Service)를 대상으로 단대단 원칙 및 선입선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5G의 기술적 특성

∙ 5G는 4G 대비 초고속을 제공하고 다종ㆍ다수의 단말기를 수용하며 초저지연으로 
실시간 데이터 송ㆍ수신이 가능하다.

∙ 더불어,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고 논
리적으로 다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망이지만 소프트웨어
적으로 망의 층을 나눠, 각 층별로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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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G와 망 중립성 규제는 충돌하는가?

∙  5G의 도래로 인하여 최선형 인터넷이 아닌 특수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반면, 5G의 각 슬라이스 안에 최선형 인터넷 뿐만 아니라 품질 보장이 이루어지는 
특수서비스는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5G와 망 중립성 규제의 
공존 및 충돌 이슈가 발생된다.

∙ 이런 이슈는 ISP의 특수서비스와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 행위에 대한 투명성 보장
과 특수서비스의 명확한 정의/분류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5-1) 5G 시대 EU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 1: 미국

∙ 미국은 2010년 FCC는 오픈인터넷명령 제정을 시작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본격화 
하였으나, 법원의 2014년 무효 결정, 2015년 브로드밴드서비스의 Common 
Carrier 재분류 및 망 중립성 규제 강화, 2017년 망 중립성 규제 폐지 등 복잡다단
을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성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망 중립성 
규제가 폐지되면서 5G와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트럼프 정부에서 5G 투자 장려 등을 이유로 현재 망 중립성 규제가 사라졌으나 
2021.1 Biden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FCC 의장이 지명될 것이고 민주당 추천 
위원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이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또 한 
번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5-2) 5G 시대 EU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 2: EU

∙ 2013년 제안된 디지털단일시장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추진된 유럽
연합의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규칙(Regulation) 입법형식으로 도입되었고 동 
규칙의 요청에 따라 2016년 BEREC은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조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달리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
다.

∙ 한편 EU는 5G와 망 중립성 규제간 정합성을 두고 의견 수렴, BEREC의 가이드라
인 개정 등을 추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5G와 망 중립성 규제는 양립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는 특수서비스의 경우 ⅰ) 특정서비스의 품질 보장 여부, 특수서비스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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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선택으로 일임, ⅱ) 규제기관의 특수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권한 행사에 ISP 의무 준수 및 투명성 강화,  ⅲ) 최선형서비스와 특수서비
스간 논리적/물리적 네트워크 분리(사전 용량 확보 불필요), ⅳ) 서비스 제공을 사
전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후규제 원칙, ⅴ)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를 전
제로 제공 가능, ⅵ)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한 경우 품질 
저하 발생은 해당 이용자가 수용, ⅶ) 특수서비스의 최선형서비스 대체 불가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우리나라 트래픽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과 의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② 특수서비스 제공조건 구체화, 
③ 투명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예외 인정 사유를 지정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마련하였
다.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최선형인터넷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 적용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활로를 열어주고 그 보
완장치로서 ISP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동 개정(안)은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ISP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특수서비스로의 회피를 차단하고 5G의 기술적 특성 기반 산업 활로를 보
장했다.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 5G 기반의 신규 서비스 근간을 
마련하고 ICT 산업의 성장과 비 IC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5G와 응용 서비스 본격 확대에도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발판 제공
을 굳건히 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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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은 5G 서비스 특성으로 인한 망 중립성 규제와의 충돌보
다는 규제대상 영역과 규제 제외 영역을 분리하여 접근하여 5G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선형인터넷 품질을 확보하는 등의 양립 가능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5G는 ISP도 플랫폼사업자로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CAP(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와 경쟁과 협력이 더욱 다각화 될 것이
다.

 ․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 의무와 함께 5G 기술에 기반한 특수서비스 제공이 허용된
다는 점에서 ISP의 투명성 의무는 더욱 강조될 것이나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
인 정보 공개(트래픽 관리 정보, 특수서비스 관련 상품 정보 등) 요청이 수반되어
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는 ICT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긴급ㆍ응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등
으로써 홀로그램, VR, AR 서비스(대용량 트래픽 소요 서비스), 자율주행차
(Connected car), 실시간헬스케어서비스(심장박동기모니터링, 원격진료, 로봇수
술 등), 실시간 IPTV 서비스(초저지연서비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대량의 단말기 동시 수용서비스)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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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와 망중립성 규제

(1)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의미

∙ ICT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고 있다. 이런 ICT 산업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확장할 뿐만 아
니라, 간접적으로 타 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소비자를 윤택하게 한다.

∙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ICT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는 인터넷이 있
다. 인터넷은 현재 및 차후 사회 운영의 근간이며, 사회의 편의성과 다채로운 서비
스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과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전 세계 어디에 접속하든 기업이 전달하는 메
시지나 일반 메신저를 사용하는 메시지 모두가 동등하게 전달되어 편의성을 보장
하고 있다. 이런 공정성은 인터넷의 기본 특성으로 전제되어 있다. 

∙ 만약,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아, 스타트업의 서비스나 광범위한 영역 내 패킷의 추
가 비용이 발생된다면, 산업의 균형이나 편의성을 훼손하여 기존 인터넷의 양상과
는 다른 형태인 자본력이 있는 기업의 독점적 산업 구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 인터넷에 적용되는 공정성은 초기 인터넷 엔지니어들이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과 단대단(End-to-End) 개념으로 정립하여 인터넷에 적용되었다.

[ 그림 1 선입선출 큐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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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대단 원칙은 최종 이용자가 콘텐츠 유형, 단말기 종류, 패킷의 종류 등과 무관하
게 송신할 패킷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선입선출의 원칙은 선송신된 
패킷이 선처리되고, 후송신된 패킷이 후처리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망 중립성은 ISP의 선입선출과 단대단(End-to-End)원칙을 전제로 네트워크 관
리행위를 제한하고 최종이용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며, 망 
중립성은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에 적용하는데 이는 품질보장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망 중립성 규제의 의미

∙ 망 중립성 규제는 네트워크를 보유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네트워크 망에 개입하여 
이용자 트래픽을 차단, 조절, 유상으로 선입선출의 임의적인 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 망 중립성 규제는 ISP가 특정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변경하는 물리적인 행
위를 규제한다. 이런 규제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행위(No Blocking), 트래픽의 속
도를 조절하는 행위(No Throttling),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대량의 트래
픽을 처리하거나 특정 트래픽을 먼저 처리하는 행위(No Paid Prioritization)의 금
지에 해당된다. 

∙ 이외에 망 중립성 규제는 ISP는 트래픽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여 이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Transparency)을 권고하고 있다. 이 투명성은 ISP가 
이윤추구 차원의 트래픽 관리를 조절하여 최선형인터넷의 장애 유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이를 통하여 보편적인 최선형 인터넷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CP와 이용자
는 망 이용대가 또는 요금만을 지불하며, 공정하게 대부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 반면, 망 중립성 규제는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특수서
비스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품질이 요구되는 특수서비스의 경
우, 망에 대한 단대단 원칙 및 선입선출을 적용하지 않고 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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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의 기술적 특성

∙ 통신 산업의 무선 네트워크인 1G, 2G는 무선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3G, 4G
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고도화된 5G는 4G 대비 우수한 특성을 
제공한다.

[ 표 1 4G와 5G의 특징 비교 ]

기능 분류 4G 5G

초고속, eMBB
(enhanced Mobiled BroadBand)

최대 전송속도 1 Gbps 20 Gbps

저지연, 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전송지연 10 ms 1 ms

초연결, mMTC
(massib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최대 기기 연결수 105/km2 106/km2

∙ 5G의 유스케이스(Use case)는 eMBB, URLLC, mMTC으로 구성된다. eMBB는 기
존 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mMTC는 다종ㆍ다수의 단말기를 수용한다. 또 
URLLC는 초저지연으로 실시간 데이터 송ㆍ수신이 가능하다.

[ 그림 2 eMBB, URLLC, mMTC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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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성은 안정적인 실시간 통신을 보장하므로, 산업자동화, 감시 및 검사, 건강
의료, 환경, 스마트시티, 농업, 미디어 오락, SNS, 무인항공시스템 등의 다양한 융
합 산업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3 대역폭과 딜레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서비스 분류 ]

∙ 더불어, 현재뿐 아니라 향후 기대되는 서비스들은 대량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사
물인터넷 기술과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기술 이용이 활발해질 것인데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5G이며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최적화, 다
양화, 차별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기대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5G 네트워크 슬
라이싱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고 논리적으로 다수의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망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망의 층을 나눠, 각 
층별로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므로 현시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5G 네트워크는 각 산업별로 적용되어 산업들이 원하는 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촉각 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 
주행 등의 신기술의 안정화 및 고도화,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산업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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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G와 망 중립성 규제는 충돌하는가?

∙ 망 중립성은 누구나 인터넷의 선입선출을 공정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5G는 이용자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을 기술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
로 인하여 망 중립성의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가치와 5G의 차별화
(differentiation)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 4G까지는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일 속도하에서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달
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선형
인터넷이었다. 망 전체의 대부분이 망 중립성 규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 반면, 5G 이후의 서비스들은 최선형 인터넷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관리되
고 별도의 네트워크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즉,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
용하여 특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ISP들은 B2B 고객을 대상으로 특수서비
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 이렇게 되면 5G를 통해 최선형서비스와 특수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일부에서는 최선형서비스 품질 하락, 특수서비스의 최선형서비스 대체, 망 중
립성 규제 대상 아닌 특수서비스 확대가 망 중립성 규제를 약화시켜 결국 이용자
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5G 서비스가 망 중립성 규제와 공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망 중립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부에서는 ISP가 이윤만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서비스에 집중하고 최선
형 인터넷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기존 5G 이전의 서비스들이 저품질 및 장
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 망 중립성 규제와 5G의 공존을 위해서는 차별의 영역과 차별화의 영역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망 중립성 규제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차별은 최선형
인터넷내 허용되지 않은 ISP의 트래픽관리 행위에서 발생 예방과 금지 중심의 영
역이고 5G가 지향하는 차별화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확대/장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즉 최선형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 가이드라인과 트래픽관리기
준 적용을 유지하고 5G 기술을 이용한 특수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정립을 전제로 망 중립성 규제와 무관하게 다양한 서비스 제
공을 모색하도록 할 때 양자는 양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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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망 중립성 규제와 5G 서비스 활성화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투명성 확보다. 
전자는 트래픽관리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미하고 후자는 5G 서비스 및 상품
에 대한 이용자의 충분한 정보하에서의 선택(Informed decision)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5G 시대 EU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

 1) 5G 시대 EU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 1: 미국

∙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은 2003년 Tim Wu 교수의 논문과 2004년 Madison 
River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Tim Wu 교수는 망 중립성 개념을 제안하였다는 점
에서 논의의 단초를 주었다. 그리고 미국 ISP인 Madison River사가 자사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던 Vonage의 VoIP 트래픽을 차단하였는데 방송통신규제기관 
FCC는 Madison River사가 해당 호 차단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후 FCC는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 자유 또는 혁신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
으로 인터넷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005년 9월에 발표
된 소위 Internet Policy Statement(이하 IPS)가 그 산물이다. 

∙ FCC는 IPS에서 ⅰ) 이용자 선택에 의해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할 권리, 
ⅱ) 합법적인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ⅲ) 인터
넷 망에 인터넷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기의 부착, ⅳ) ISP, CP/AP 
등의 경쟁을 향유할 권리 등 4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 2009년 10월, 망 중립성 사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Open Internet NPRM 
NPRM(Notice of Proposed Rules Making)을 발표하고, 기존의 4대 원칙에 비차
별성(non-discrimination) 원칙과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추가하여, ISP
가 CP/AP(Contents Provider/Application Provider)의 서비스나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ISP로 하여금 
CP/AP 및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의 개
방성이 침해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충분한 정보 하
에서의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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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FCC는 자문과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12월 오픈인터넷명령(Open 
Internet Order)을 채택하였다, 동 명령에 FCC는 3가지 기본규칙을 담고 있다. 첫
째,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유무선 ISP는 네트워크 관리현황, 네트워크 성능,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계약조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차단금지(No 
blocking)로 유선 ISP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
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바이스의 이용이나 전송을 차단하여서는 안된다. 무선 
ISP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음성 또는 영상전화와 경쟁 관
계에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불합리한 차별금
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로 유선 ISP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그리고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소위 특수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다. 당시 FCC는 
ISP들이 인터넷 최종이용자들에게 자사 인터넷 액세스 망을 통해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로 사전적으로 일정 수준의 QoS를 보장하는 VoIP나 IPTV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라고 명시한 바 있다.

∙ 오픈인터넷명령이 발표되자 미국 ISP들은 일제히 반발하였다. 2011년 Verizon은  
FC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FCC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였다. 
2014년 1월, 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망 중립성 규제 조항 일부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구체적인 판결 사항을 보면, 첫째, 미 통신법 제706조를 근거로 오픈인터넷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FCC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둘째,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금지
(anti-discrimination)와 트래픽 차단금지 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즉 미 법원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트래픽 차단 금지 의무를 ISP에게 부여한다면 
ISP를 기간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와 같은 지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으면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법령과 배치
되므로 해당 의무를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다.

∙ 미 법원의 판결 이후 FCC는 망 중립성 명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당시 오바마 대통
령의 지시 등을 배경으로 2015년 6월, 2010년 12월 망 중립성 명령보다 강력한 
규제 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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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유·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기존의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에서 기간통신서비스(Common Carrier)로 재분류함으로써 
관할권 논란을 종식시켰다. 둘째, 차단금지(No Blocking), 지연금지(No 
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를 명시하였다. 
이 세가지 금지 규정과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 FCC는 2015년 개정된 망 중립성 규제 명령에서도 특수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당시 FCC는 최선형인터넷서비스는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BIAS)라고 명명하고, 오픈인터넷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 즉 최선
형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Non-BIAS라고 표현하였는데, Non-BIAS는 곧 특수서
비스를 의미한다. 

∙ FCC는 3가지 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해당 트래픽이 인터넷망 전반에 착
신되는 것은 아니며(특정 가입자망에 착신), 둘째, 특정 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불
과(Generic platform이 아님)하며, 셋째,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대역
과 분리된 용량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네트워크관리 사용 (즉 물리적으로는 가입자
망을 공유하나 논리적으로 별개의 용량 확보)하는 것이다. FCC는 특수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Facility-based VoIP, 심장박동 모니터링, 에너지 소비 센서, 용도
가 제한된 단말기(자동차 텔레매틱스) 등을 들고 있다.

∙ 2015년 개정 명령에 대해 미국 주요 ISP와 통신사업자협회(USTelecom, AT&T, 
CenturyLink, CTIA-the Wireless Association, the Wireles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등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그대로 집행되었다.

∙ 한편 2017년 Ajit Pai가 FCC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은 망 중립성 규제
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FCC가 2015년 오픈인터넷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것
은 ‘향후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장중심적인 정책(market-based 
policies) 회복’과 ‘2015년 망 중립성 규칙(Title II Order)에 의해 야기된 브로드
밴드 인프라 투자, 혁신과 소비자에 대한 선택폭의 감소를 반전’하기 위해서였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인터넷액세스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여 통신법의 
Title I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둘째, 투명성을 제외한 기존의 사전규제 사항 즉 차
단금지, 조절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 규정을 폐기하였다. 이는 FCC가 망 
중립성 규제를 위한 사전규제 관할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7 ❘

5G와 망중립성 규제

[ 그림 4 2017년 망 중립성 규제 폐지: 미국 FCC의 유·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 재분류 변화 ] 

∙ FCC가 망 중립성 규제를 폐지하자 Mozilla 등은 2015년 망 중립성 규칙을 폐지한 
FCC 결정 취소 목적으로 제소하였으나, 미 법원은 ⅰ) 통신규제기관으로서의 정
책 결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FCC의 망 중립성 규칙 폐지를 지지하였고, ⅱ) 2015
년 망 중립성 명령에서는 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를 PSTN(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교환망)과 접속된 기간통신서비스로 분
류하였으나 2017년 명령에서 사설모바일서비스(Private Mobile Service)로 분류
한 것도 인정하였으며, ⅲ) Mozilla 등이 FCC가 자의적으로 정책 변경으로 투자감
소, CP에 대한 해악 발생, 공공안전 저해 등이 발생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법원은 FCC가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면 FCC의 규제우선
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때문에 주정부에서 브로드밴드서비스에 
대해 망 중립성 규제하는 것을 연방차원에서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 2021년 1월 출범하는 Biden 정부가 FCC 의장 교체를 통해 ‘15년과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의 망 중립성 규제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Ajit Pai 의장
은 2021.1.20. Biden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5 미국 망 중립성 규제 정책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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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G 시대 EU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 2: EU

∙ EU의 망 중립성 규제 법제화는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DSM) 실
현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즉 실질적인 DSM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8개 회원국 어디에서나 자국의 communicatio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
해 “로밍”과 “오픈액세스(망 중립성)”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 2015.11. EU, 오픈인터넷규칙(Regulation)제정하였고 2016.4. 발효되었다. 그리
고 동 규칙에서는 회원국들이 규칙 적용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BEREC에
게 해설서 제작을 명령하였고 이에 2016.8. BEREC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
정 발표하였으며, 회원국에서 활용 중이다.

[ 그림 6 EU 오픈인터넷규칙 제정 및 BEREC 가이드라인 제정/적용 ] 

∙ EU는 오픈인터넷규칙에서 최종이용자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 배포, 어플리케이
션 제공과 이용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종단의 단말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용자 또는 제공사업자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시작, 종착되는 것에 관계없이 이 조
항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오픈인터넷은 이용자
의 권리라고 규정한다.(Article 3)

∙ 오픈인터넷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액세스 제공사업자(ISP)는 인터넷액세스서비
스 제공시 송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단말기와 상관없이 차별이
나, 제한, 간섭 없이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망 중립성의 3
대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유무선 ISP에 대해 차단금지, 지연금지, 대가에 따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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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금지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유럽은 이미 기술중립성의 원
칙을 반영하고 있어 유무선 ISP의 규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Regulation 
Article 3(3))

∙ 한편 EU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합리적인 트래픽관리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ⅰ) 합법적인 콘텐츠 관련유럽연합 및 회원국 법령준수, 공공기관이나 법원의 명
령을 통한 법집행, 재판관 또는 경찰의 명령시, ⅱ) 네트워크 보안 및 안정성 보
전. 예를 들면, 네트워크 오용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멀웨어(malware, 악성소프트
웨어) 또는 서비스 공격 거부 대응시, ⅲ)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 최
소화(과소투자에 의해 빈번한 트래픽 관리 행위는 불인정한다는 의미)일 때 등이
다.

∙ 유럽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간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품질보장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EU의 망 중립성 규칙은 오픈인터넷을 보장하며, 오픈인터넷액세스를 훼손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특수서비스(Specialised service = innovative service) 
제공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BEREC의 가이드라인은 특수서비스(Specialised service)를 ⅰ) 인터넷액세스서
비스가 아니며, ⅱ)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최적화된 서비스, ⅲ) 최적화는 특정 서비스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
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픈인터넷규칙이나 BEREC 가이드라인
에서는 특수서비스의 예로 IPTV, 고해상도 비디오컨퍼런싱 또는 헬스케어서비스
(예: 원격수술) 등을 들고 있다. 

∙  사실 오프인터넷규칙에서는 특수목적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
정한 품질을 요하는 서비스(requirements of the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for a specific level of quality)라고 하고 있다. EC는 이 서비스들이 인
터넷프로토콜 및 동일한 액세스 망을 이용하지만, 품질에 있어 상당한 개선 또는 
최선형 오픈인터넷에서는 보장될 수 없는 최종이용자에 대한 일부 기술적 요구사
항을 보장할 가능성을 요하는 서비스라고 보았다. 

∙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수반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유럽의 스타트업에
게는 중요한 사안이며, 유럽 내 온라인 혁신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 Regulation은 특수목적서비스를 허용하면서도 ISP가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한 단서를 두고 있다. 즉 Regulation Article 3(5)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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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가 특수목적서비스를 오픈인터넷액세스의 대체재로 제공하는 등 최선형인터
넷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오픈인터넷액세스에 추가되는 서비
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최선형인터넷액
세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5G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BEREC은 5G 서비스의 특성 차별화, 다양화, 효율성은 
망 중립성이 지향하는 형평성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에 정합성
이 있는지 또는 망 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2020.6. 이를 
반영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5G 서비스는 품질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픈인터넷규칙 내에서 특수서비스에 대한 조문 별 해석을 담고 있다. 

[ 그림 7 EU 오픈인터넷규칙 및 BEREC 가이드라인 제/개정 흐름 ]

∙ 오픈인터넷규칙 Article 3(5)에서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포함, 공
중에게 전자통신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특정 수준의 품질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위해 최적화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 그리고 특정서비스의 품질 수준과 품질보장 서비스 적용 여부 결정을 특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예를 들면, 동영상서비스를 어
느 정도 수준의 고화질서비스로 전송할지 그리고 품질보장을 적용할지는 동영상서
비스제공사업자가 결정하면 된다. ISP는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품질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실시간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특성상 품질보장
이 필요하다면 품질보장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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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회원국 규제기관(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NRA)은 규제기관의 정
보제공요청권조항에 의거하여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 특수서비스는 최선형서비스와 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이용토록 하여 상호간
에 품질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오픈인터넷규칙 Article 
3(5)에서 당해 서비스는 일반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의 대체상품으
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분리토록 하고 있다. 

∙ 다만 분리 방식은 물리적, 논리적 분리 모두 가능하며, 특수서비스를 위해 일정 대
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유동적으로 분리 방
식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특정 서비스가 특수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 또는 허용하
는 것이 아니라, 해당서비스가 특수서비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사후
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용량부족 발생 시 특수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NRA는 해당 ISP
가 충분한 용량 등을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NRA는 
특수서비스 제공 시 인터넷서비스(최선형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평가
를 할 수 있다.

∙ 특수서비스로 인한 일정 품질 손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특수서비스 구
동으로 이용자 자신의 인터넷액세스서비스만 영향을 받으면 품질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동통신망에서 불가피하고, 미미하며 단기적으로 제한적으로 특
수서비스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한 후 선택할 때에는 
특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품질 영향은 손상으로 간주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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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트래픽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과 의의

∙ 우리나라 망 중립성 이슈는 무선인터넷전화/OTT(Over-the-top media service, 
인터넷 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공사와 ISP의 마찰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두되었다. 
ISP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OTT 제공사를 대상으로 추가 망 이용료를 요
구하며, 일부 영상 관련 트래픽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CP는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ISP의 유사한 영역인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ISP는 추가 이용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이런 망 중립성 이슈는 5G의 기술적 특성인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사회로의 본격 
상용화로 인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 기존 망 중립성 규제는 5G 특성을 방해하거나 실질적인 다수 산업의 가치 창출과 
이용자 선택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반면, 완화된 망 중립성 적용은 5G 네트워
크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자본력이 있는 기업의 독점적 체제를 형성할 것으
로 예측되어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소규모 기업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5G의 특성과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5G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되, 5G 기술 및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5G 시대에서 망 중립성 규제와 5G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는  망 중립성과 5G 이슈를 논하기 위해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
하여 5G의 융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했다. 

∙ 동 협의회 내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는 5G와 망 
중립성 이슈 대응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예외 인정 사유를 지정하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마련하였
다.

∙ 개정된 망 중립성 규제 가이드라인(안)은 ①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② 특수서비스 
제공조건 구체화, ③ 투명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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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수서비스는 ⅰ)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ⅱ)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
수준 등)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ⅲ)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
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② 통신사업자가 ⅰ)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ⅱ)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ⅲ)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
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③ ⅰ)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ⅱ)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
을 점검하며, ⅲ)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8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안) 내 투명성 규제]

∙ 일반 스타트업이 개척해나갈 콘텐츠 및 서비스가 다수 적용되는 최선형 인터넷의 
추가 비용 부담이나 네트워크 장애의 해소 방향의 가이드가 형성된 것이다. 

∙ 이와 같은 개정(안)은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ISP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특수서비스로의 회피를 차단하고 5G의 기술적 특성 기반 산업 
활로를 보장하는 등 기존 규제와 신규 서비스간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물이
라 할 수 있다. 즉, 개정(안)은 망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5G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
는 방향으로 규제대상 영역과 규제 제외 영역을 분리하여 양립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5G 기반의 신규 서비스 근간을 마련하고 ICT 산업의 성장과 비 ICT 산
업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5G와 응용 서비스 본격 
확대에도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발판 제공을 굳건히 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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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 과기부는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ISP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된 망 중립성 
규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여, 5G와 망 중립성이 공존하도록 하여 5G의 발전
과 더불어 최선형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개정된 가이드라인(안)은 유럽의 망 중립성 규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으로 5G 발전 저해나 망 규제의 완화 수준이 아니라 공존이 가능한 방향임을 알리
고 있다. 또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안)은 최선형 인터넷과 특수서비스의 균형을 유
지하여 스타트업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5G 서비스
가 본격화되고 특수서비스를 이용한 상품이 활성화되었을 때 스타트업이나 이용자
의 이익이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 개정된 가이드라인(안)은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를 설정
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특수 서비스의 제공요건을 갖
춘 신규 융합서비스는 ICT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긴급ㆍ응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등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예상 가능한 예로는 홀로그램, VR, AR 서비스(대용량 트래픽 소요 서비스), 자율
주행차(Connected car), 실시간헬스케어서비스(심장박동기모니터링, 원격진료, 로
봇수술 등), 실시간 IPTV 서비스(초저지연서비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스
마트팩토리(대량의 단말기 동시 수용서비스) 등이 특수서비스 등에 해당될 것이
다. 

∙ 모든 서비스를 동일한 속도 하에서 제공하던 4G 이하 시대에서의 혁신은 CP와 최
종이용자의 몫이었으며 ISP는 트래픽 전송만을 담당 해왔다. 그러나 5G 시대에는 
ISP가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해지면서 ISP, CP 모두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이노베이터로서 기능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ISP와 CP는 이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
었다. 5G 시대에는 인터넷 생태계 내 모든 플레이어의 혁신성을 장려하기 위해 망 
중립성 규제와의 조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망 중립성 가이
드라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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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측이 우려하는 5G 시대 최선형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를 불
식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동통신사업자의 적극
적인 투자가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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